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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학생선수 '학교장 확인서' 변경 안내

1. 관련근거: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-4015(2024.12.30.)

2.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 적용(2024.12.20.)과 관련하여 변경된‘학교장 확인서’를 우

리회에 송부하여 온 바,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, 아울러, 최저학력제 시행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

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4. 교육부 안내 요청사항

  가. 학교장 확인서 주요 변경사항

 

 ○ 최저학력제 확인 여부(O,X) → 최저학력제 적용 여부(∨)

 ○ [작성방법] 주요 변경 내용

  - '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제한 사항' 삭제

  - '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시 의무 허용 사항' 추가

  - '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미이수 시 학교장 확인서 발급 불가' 추가

  나.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노력 철저

    1) 학생선수는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원칙 준수 

    2) 학기초: 학생선수(개인 활동 포함)와 학부모에게 최저학력제 적용과목, 대회참가 

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고,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    3) 학기말: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하여 도달 여부를 확인 후 미도달 학생에게는 

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(e-school 등 활용)을 제공하고 의무 이수토록 관리 감독

붙임  학교장 확인서(변경)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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